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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거리와 주택점유형태: 
지역주택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과 권역 간 이주

홍성효*

요 약

이주거리와 주택점유형태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주거리가 길수록 주택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주택을 자가로 점유할 확률이 낮아짐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이에 더하여 이러한 정보의 부족이 
단순히 거리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권역 간 이주시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권역 간 지역성이 명확하고 이러한 권역 간 이질성으로 권역 간 이주가 빈번하지 못하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회피적인 선호를 갖는 경제주체는 주택을 
자가로 점유할 확률이 보다 낮을 것이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권역 간 경계를 넘는 이주는 시군구 내 이주에 비해 자가점유확률이 5.4%p만큼 
낮다. 또한, 권역 간 경계를 넘는 이주로 분석을 한정하는 경우 인접한 시군구 간 이주와 인접하지 않은 
시군구 간 이주 사이 자가점유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이주를 통한 
주택자가점유확률의 하락에서 얼마나 먼 거리를 이주하느냐보다는 이주가 권역 간 경계를 넘느냐가 
오히려 중요함을 함축한다. 

핵심어 : 이주거리, 주택점유형태, 정보의 비대칭성, 불확실성

Ⅰ. 서론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이주는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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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생애에 걸쳐 여러 번의 이주를 경험할 것이다.1) 이주는 다양하고 복잡한 의사결정-이를테
면, 지역, 시기, 방법 등-을 수반하며, 이들 가운데 어느 지역으로 이주할 것인가(즉, 이주거리)와 
주택을 어떻게 점유할 것인가(즉, 주택점유형태)에 대한 고민이 가장 심각하게 고려될 것이다.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이동자수는 2022년에 6,152,155명이
었으며, 이를 이주거리에 따른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군구 내 이동은 35.3%, 광역시도 내 시군구 
간 이동은 29.4%, 그리고 광역시도 간 이동은 35.3%에 해당하여 광역시도 간 경계를 넘는 이주의 
비중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2) 한편, 이동건수는 4,412,470건으로 이들의 사유별 비중에서 
주택(전입신고서에서 전입 사유로 주택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의 사유로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함)은 27.3%를 차지하여 직업(27.5%) 다음으
로 높다. 시도 내 이동건수는 2,654,370건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35.3%가 주택으로 인해 야기되었
다. 반면에, 시도 간 이동건수는 1,758,100건이며 그 사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15.0%로 시도 
내 이동에서의 해당 비중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주택의 자가점유비율은 1995년 53.3%에서 2020년 57.3%까지 2010
년을 제외하면 매 시점 상승하였다(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1995∼2020). 한편, 2020년을 
기준으로 자가점유비율은 지역별로 43.5%(서울)에서 71.1%(전남)까지 분포하여 광역시도 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부분적으로나마 단독주택(48.1%)에 비해 아파트(66.2%)에서 현저하게 높은 
자가점유비율을 나타내고 거처의 종류별 비중에서 주택의 비중이 지역 간 상이함에 기인한다.3)

이처럼, 이주에 있어 장거리의 비중은 높으나 그 사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비중은 오히려 
낮다. 주택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해당 주택과 인근 환경에서의 주택 간 이질성이며, 이로 인해 주택의 
거래에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대칭적 정보는 주택의 거래에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켜 주택의 거래(특히, 주택의 매매)를 둔화시킨다.4) 결국, 이주가 
보다 긴 거리에 걸쳐 이뤄질수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은 보다 커질 것이기 때문에 장거리 
이주에서 주택은 자가점유를 위한 매매 대신에 차가점유를 위한 전세나 월세의 형태로 거래될 가능성
이 보다 클 것이다(Ha et al., 2021). 

1) 인구 백만명당 이동자수의 백분율로 정의되는 이동률은 2023년에 전국을 대상으로 12.0%에 해
당한다(통계청, 2023).

2) 이동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광역시도 간 이동의 비중은 39.8%로 이동자수를 기준으로 하
는 경우에 비해 높으며, 이는 2005년의 37.9%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3) 단적으로, 지역 내 거처에서 아파트의 비중은 제주에서 25.6%로 가장 낮으며 세종에서 75.0%로 
가장 높아 이 두 지역 간 무려 49.4%p의 차이를 보인다.

4) 이를테면, 주택의 수요자는 해당 주택이나 인근의 주거환경에 대한 정보가 공급자에 비해 부족하
여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Agarwal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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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주의 거리와 주택점유형태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주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일부 
선행연구가 제시한 바와 같이, 보다 먼 거리의 이주에서 부동산 혹은 주택에 대한 보다 불완전한 
정보가 존재할 것이며 이로 인한 주택가격의 시세와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러한 유형의 이주를 
통해 주택의 자가점유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하지만, 이주에 있어 거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간 
경계를 벗어나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가점유확률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특히, 수도권, 충청권, 호남
권, 영남권 등 권역 간 경계를 넘는 이주의 경우에 이주 직후의 주택점유에서 자가의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 권역 간 경계를 벗어나는 이주가 상대적으로 장거리 이주에 해당할 가능성
이 크고 권역-고유의 지역성으로 인해 물리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정주환경에서 권역 간 차이가 존재
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 주택시장관련 정보에서 보다 큰 격차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수요자는 적어도 
이주 직후 단기에 걸쳐 주택을 차가로 점유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본 논문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
조사> 2020년 20%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시군구 내 이주에 비해 권역 간 경계를 넘는 이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주택자가점유확률이 나타나며 이는 이주하는 가구의 가구주와 주택에 
대한 속성을 통제한 후에도 관찰된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2020년 자료를 이용해 이주 
직전의 주택점유형태를 통제한 경우에도 분석결과가 유사하여 본 논문의 결과가 강건함을 알 수 
있다. 권역 간 경계를 넘는 이주로 한정한 추가적인 분석에서 인접한 시군구 간 이주는 인접하지 
않은 시군구 간 이주와 대체로 유사한 주택자가점유확률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의 유형과 
주택의 자가점유확률 간 관계가 거리보다는 권역 간 이주 여부에 의해 주로 결정됨을 함축한다.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들과 달리,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이주거리가 아닌 전출지와 전입지 간 지역성
의 차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주택을 자가로 점유할 확률이 낮아짐
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며, 이는 본 논문의 학술적 기여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주거안정은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나 범위가 포괄적이다. 특히, 주거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안
은 주택의 자가점유율을 높이는 것이다. 주택자가점유에 있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이주에서의 정보의 불확실성을 분석하는 본 논문의 결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한다. 제3장은 가설검증
을 위한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와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기술한다. 제4장은 
제3장에서 제시된 회귀식에 대한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결과에 대해 논한다. 마지막 장은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의 정책적 함의 및 본 논문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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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주택 혹은 주거서비스는 통상의 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들을 지닌다(O’Sullivan, 2018). 
우선, 이의 소비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내구적이며(durable), 거주기간 내에 
지속적인 유지 및 보수를 통해 수명이 길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의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은 해당 
가구에게 있어 중요하다.5) 또한, 주택은 특정 위치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하다
(immobile).6) 주택에 대한 선택이 주택 자체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주택이 위치한 인근 
정주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택의 비이동성은 소비자로 하여금 주택의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은 면적, 형태, 건축 이후 
경과 연수, 내부시설 등 속성에 있어 개별 주택들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우 이질적이다
(heterogeneous). 주택의 이러한 속성들로 인해 소비자의 경우 정보가 상대적으로 불완전하여 거래
에 있어 불확실성이 야기되며, 이는 다시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주택자가점유확률은 주택가격의 변화와 같은 주택에 대한 투자의 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주장된다. 먼저, Henderson & Ioannides(1983)는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있어 주택관련 위험-즉, 
주택가격의 변화-의 역할을 이론모형을 통해 제시한다. 주택은 소비재인 동시에 투자재에 해당하며, 
자가점유자는 투자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적어도 소비하는 만큼의 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이는 전형적
인 자가점유자로 하여금 주택에 과투자(overinvest)해야 함을 의미한다. Fu(1991)와 Hilber(2005)
에 의하면, 가격의 변화와 같은 주택투자(즉, 자가점유)에서의 위험이 최적의 주택투자를 감소시킴으
로써 자가점유 주택과 관련된 왜곡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자가점유시 주택소비가 감소하고 차가
에 비해 자가의 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을 자가로 점유할 확률이 낮아진다. 

주택의 매매에 있어 소비자와 공급자 간 정보나 협상력(bargaining power)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주택투자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제시된다. Kurlat & Stroebel(2015)은 소비자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며, 특히 거래대상 주택 및 인근 정주환경에 대해 소비자가 보다 
적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주택 매매거래에서의 위험이 증가함을 주장한다. Agarwal et al.(2018)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국제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과 학습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들의 

5) 이러한 내구성과 더불어 높은 주택가격 역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만든다. 
6) 비록 주택건설기술의 발달로 이동식 주택이 등장하였으나 이의 비중이 미미함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히 특수한 경우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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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이 평균 3.6%만큼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반면에 
과거에 거래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학습효과를 통해 이러한 정보 비대칭의 불이익을 유의하게 감소시키
는 것으로 제시한다. Harding et al.(2003)에 의하면, 학령기 자녀의 유무와 거래시기에 따라 주택매
매에서의 소비자와 공급자 간 협상력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방학 중에 거래가 성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래에 있어 매매가격의 결정에서 주도권을 잃게 된다.

지역 간 이주와 관련하여, 이주의 거리에 따라 새로운 지역 내 노동시장 혹은 주택시장에 대한 
정보가 상이한 것으로 제시된다. 먼저, 노동시장측면에서 지역노동시장들 간 보다 먼 거리의 이동은 
새로운 지역노동시장에서 고용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 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DaVanzo, 1983; Yezer & Thurston, 1976).

2. 선행연구 고찰

주택의 점유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져 오고 있다(대표
적으로, 김부권‧원두환, 2022; 유창형, 2015; 이경애‧임미화, 2020; 전해정, 2022). 이들 연구에
서 공통적으로 고려되는 결정요인으로는 성, 학력, 혼인 여부, 연령 등 가구주의 특성, 가구구성, 
가구소득, 총자산 등 가구의 특성, 그리고 주택의 유형이나 규모 등 주택의 특성이 포함된다. 비록 
실증분석결과는 연구에 따라 상이한 측면이 있으나 대체로 가구주의 연령과 학력, 가구소득 등이 
주택점유형태의 결정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된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이 주택정책에서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한
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의 주택자가점유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DTI 규제와 
같은 소득제약이 자가점유 결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신영식‧이현석, 2017; 신형섭‧정의
철, 2020; 장지영‧정의철, 2019). 

주택시장의 경우, Ha et al.(2021)은 영국에 대한 분석에서 단거리 이주에 비해 50마일 이상의 장거리 
이주에서 평균적으로 5.5%만큼 낮은 자가점유확률이 관찰되는 것으로 제시한다. 더불어, 장거리 이주자
는 보다 적은 그리고 보다 낮은 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새로 이사한 지역에서 차가로 거주하
는 경우에 주택과 지역에 대한 보다 나은 정보를 축적한 이후에 바로 이사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7)

Chinco & Mayer(2016)는 2000년대 중반 주택가격의 상승률뿐만 아니라 실제 임대료 대비 귀속 

7) 한편, Simonsohn & Loewenstein(2006)은 차가점유자가 보다 낮은 주거비를 갖는 도시로 이주
하는 경우에 보다 비싼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의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춘 후에는 주택에 대한 지출을 조정하기 위해 해당 도시 안에서 다시 이사하는 것으로 제시한
다. 하지만,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닌 심리적 ‘맥락 효과(context effects)’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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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비율의 상승이 외지로부터의 별장(second-house) 구매자들에 의한 수요에 기인함을 보여
준다. 외지로부터의 구매자는 잘못된 정보를 지닌 투기자와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보다 낮은 자본이득
을 얻고 보다 적은 배당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거리 이주에 비해 장거리 이주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역 간 차이에 주로 기인한다. 이주거리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장거리 이주 이후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내 조정을 위한 단거리 
이주가 뒤따르는 것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영국의 자료에 대한 Clark & Huang(2004)의 분석결과
는 이러한 고전적인 사고가 많은 경우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함을 제시한다. 

결국, 위험-회피적인 혹은 위험-중립적인 소비자는 이주의 과정에서 새로운 주택과 인근 정주환경
에 대한 정보에서의 불확실성(혹은 공급자 대비 적은 정보를 갖는 비대칭성) 증가로 주택투자(즉, 
자가점유)의 위험이 커지는 경우 주택을 자가가 아닌 차가로 점유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Kurlat & Stroebel(2015)은 비대칭적인 정보의 주요한 원인이 인근 정주환경임을 
주장한다. 즉, 구매자는 통상 판매자에 비해 해당 주택의 인근 정주환경에 대한 보다 낮은 질의 정보를 
지닌다. 이주거리와 주택자가점유확률 간 부(-)의 관계는 이주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 혹은 비대칭성이 커짐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이러한 정보의 불확실
성이나 비대칭성이 이주거리뿐만 아니라 전출지와 전입지 간 지역성에서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권역 간 경계를 넘는 이주에서 주택자가점유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Ⅲ. 분석모형과 자료

1. 분석모형

본 논문의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주거리 유형에 따른 주택자가점유확률의 차이
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한다 :

 = 
 

  


 

 =   +   

+   

+   +  +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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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가구 가 이주 직후 주택을 자가로 점유할 확률에 해당한다. 는 가구 의 가구주와 
주택에 대한 속성을 포함하는 벡터에 해당한다.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
로 제시되듯이, 가구주의 속성으로는 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수준이 포함되고, 주택의 속성으로는 
거처의 종류, 건축연도, 주거용 연면적이 포함된다. 다만, 가구소득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만 포함된다.8) 는 이주가 광역시도 내 시군구 간 경계를 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에 해당한다. 은 이주가 권역 내 
광역시도 간 경계를 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나타낸다. 
은 이주가 권역 간 경계를 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에 

해당한다. 분석은 지난 1년 이내에 이주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는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 
이주한 가구의 자가주택 점유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주를 통한 주택시장에서의 정보의 불확실
성이 이주거리에 대체로 비례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주택투자의 위험으로 작용하여 주택의 자가점
유확률이 낮아진다면 이론적으로  ,  , 는 음(-)의 값을 가지며 에 비해 가 보다 작고 에 

비해 가 보다 작아야 한다. 는 통상의 오차항을 나타낸다. 

2. 자료 및 변수

본 논문의 실증분석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20% 표본자료를 이용한다. 통계청은 
2015년부터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을 채택하였으
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현장조사를 위한 표본을 기존의 10%에서 20%로 두 배만큼 확대하였다. 
표본자료는 33개 항목에 걸친 인구부문, 16개 항목을 포함하는 가구부문, 그리고 6개 항목에 대한 
주택부문으로 구성된다. 세 부문 간 자료의 연계는 개별 가구와 주택에 대한 각각의 고유식별번호를 
통해 가능하며, 실증분석을 위한 20% 표본자료에 대한 이용은 통계청의 원격접근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 이주 여부와 이주거리에 대한 파악은 인구부문에서 제공되는 현 거주지, 1년 전 거주지, 
그리고 5년 전 거주지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며, 이로 인해 조사시점 기준 1년 이내 이주와 1년 초과 
5년 미만의 기간 내 이주는 식별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주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수반하며 통상적으로 주택의 임대계약이 최소 2년의 임대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년 
이내의 이주는 빈번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된다.9) 이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자료에서 현 거주지와 

8) 그럼에도, 인구주택총조사가 시군구까지의 지리적 정보를 포함하나 주거실태조사는 광역시도까지
만 제공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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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주 여부와 이주거리 유형을 정의한다. 자료에서 1년 전 
거주지에 대한 정보는 1년 전에 거주했던 시군구와 함께 1년 전 거주지의 유형에 의해 제공된다. 
후자는 다섯 개의 범주 즉, ‘태어나지 않았음’, ‘현재 살고 있는 집’,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다른 
시군구’, ‘북한 또는 외국’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1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거주하였거나 북한 또는 외국에 거주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인구부문에서 추출된 가구주 기준 개별 가구의 이주 여부와 이주거리를 가구부문자료에 가구단위 
고유식별번호를 이용해 추가하여 분석을 위한 자료를 구축한다. 실증분석은 이주한 가구만을 대상으
로 하며, 이주거리에 따른 이주의 유형은 시군구 내 이주, 시군구 간 이주, 광역시도 간 이주, 그리고 
권역 간 이주로 구분한다. 권역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구분한다.

<표 1>은 본 논문의 가설검증을 위한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의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를 보여준
다.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323,585가구로, 이들은 조사시점 기준 1년 전과 거주지가 상이한 가구에 
해당한다. 종속변수와 관련하여 주택점유의 형태별 분포는 자가 점유가 38.6%, 차가 점유 61.4%로 
나타난다. 차가 점유는 다시 전세 27.6%, 보증금 있는 월세 27.0%, 보증금 없는 월세 1.7%, 사글세 
0.5%, 그리고 관사나 사택 등을 포함하는 무상 점유가 4.6%로 분포한다. 

이주거리 유형별 표본의 분포는 시군구 내 이주 39.0%, 시군구 간 이주 29.0%, 광역시도 간 이주 
17.0%, 권역 간 이주 15.0%로 나타난다. 이는 지역의 물리적 범위가 커질수록 대체로 이주가 보다 
먼 거리에 걸쳐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주의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통념에 부합한다. 

가구주의 속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본의 63.7%가 남성이고 35.5%가 고졸 이하의 저학력에 
해당한다. 연령은 15세에서 107세까지 분포하며, 평균은 44세에 해당한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
가 있는 경우가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미혼 33.1%, 이혼 9.5%, 사별 5.6%로 분포한다.

분석에 포함된 주택의 속성, 즉 거처의 종류, 건축연도, 주거용 연면적을 중심으로 이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거처의 종류에서는 아파트가 60.7%로 가장 높고 다세대주택 13.2%, 단독주택 12.1%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건축연도에 있어서는 1999년 혹은 그 이전에 건축된 경우가 
32.7%로 가장 높고, 2016년 혹은 그 이후에 지어진 경우가 27.1%, 2000년과 2010년 사이 24.8%,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5.4%로 분포한다. 주거용 연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면적은 60m2 초과 85m2 이하로 전체 표본에서 33.1%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40m2 초과 60m2 
이하의 경우로 28.5%를 차지한다. 

9) 이주에 수반하는 비용으로는 이사와 관련한 물리적 비용-즉,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사짐의 포장 
및 운송비용, 주택의 청소비용, 전입신고 관련 시간의 기회비용-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
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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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주택점유 
형태

자기 집 0.386 0.487 0 1

전세(월세 없음) 0.276 0.447 0 1

월세(보증금 있음) 0.270 0.444 0 1

월세(보증금 없음) 0.017 0.129 0 1

사글세 0.005 0.068 0 1

무상(관사, 사택 등) 0.046 0.208 0 1

이주거리 
유형

시군구 내(준거집단) 0.390 0.488 0 1

시군구 간 0.290 0.454 0 1

광역시도 간 0.170 0.376 0 1

권역 간 0.150 0.357 0 1

가구주 속성

남성 0.637 0.481 0 1

연령 44.2 15.1 15 107

혼인상태

미혼(준거집단) 0.331 0.471 0 1

배우자 있음 0.518 0.500 0 1

사별 0.056 0.231 0 1

이혼 0.095 0.294 0 1

학력

고졸 이하(준거집단) 0.355 0.479 0 1

대학 0.548 0.498 0 1

대학원 0.097 0.296 0 1

주택 속성

거처의 종류

단독주택(준거집단) 0.121 0.326 0 1

아파트 0.607 0.488 0 1

연립주택 0.027 0.161 0 1

다세대주택 0.132 0.338 0 1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0.007 0.085 0 1

오피스텔 0.106 0.308 0 1

<표 1>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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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주택 속성

건축연도
2016년 혹은 이후(준거집단) 0.271 0.445 0 1
2011년∼2015년 0.154 0.361 0 1
2000년∼2010년 0.248 0.432 0 1
1999년 혹은 이전 0.327 0.469 0 1

주거용 연면적
20m2 이하(준거집단) 0.056 0.229 0 1
20m2 초과∼40m2 이하 0.179 0.383 0 1
40m2 초과∼60m2 이하 0.285 0.451 0 1
60m2 초과∼85m2 이하 0.331 0.471 0 1
85m2 초과∼100m2 이하 0.029 0.167 0 1
100m2 초과∼130m2 이하 0.052 0.222 0 1
130m2 초과∼165m2 이하 0.027 0.164 0 1
165m2 초과∼230m2 이하 0.015 0.123 0 1
230m2 초과 0.026 0.161 0 1

<표 1> 계속

Ⅳ. 실증분석 결과

1. 이주거리 유형 간 차이

<표 2>는 <식 1>에 대한 이항로짓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주며, 한계효과는 독립변수들의 평균에서
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at the mean)가 아닌 개별 관측치의 한계효과를 평균한 수치
(average marginal effect)이다.10) 열 (1)은 이주거리 유형만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결과에 해당하
고, 열 (2)는 이주하는 가구의 가구주와 주택에 대한 속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경우에 해당한다.

10) 한계효과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종속변수가 1의 값을 가질 확률-즉, 주택을 자
가로 점유할 확률-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항로짓모형에 있어, 관측치 에 대한 한계효과는 



′  =  에 해당한다. 여기서, ′ ≡  
 

  ′
 이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 한계효과는 개별 관측치의 한계효과들을 평균한 수치인 

  



  
와 같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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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한계효과 t-값 한계효과 t-값

이주거리
유형

시군구 내(준거집단)

시군구 간 -0.0517** (-25.63) -0.0043* (-2.29)

광역시도 간 -0.0552** (-23.40) -0.0025 (-1.12)

권역 간 -0.1147** (-48.36) -0.0539** (-22.74)

가구주 
속성

남성 0.0136** (7.67)

연령 0.0060** (85.92)

혼인상태

미혼(준거집단)

배우자 있음 0.0451** (19.75)

사별 -0.0044 (-1.03)

이혼 -0.0541** (-17.21)

학력

고졸 이하(준거집단)

대학 -0.0105** (-5.49)

대학원 -0.0536** (-18.72)

주택 
속성

거처의 종류

단독주택(준거집단)

아파트 -0.0807** (-25.10)

연립주택 -0.1598** (-29.60)

다세대주택 -0.1523** (-37.69)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0.2006** (-22.78)

오피스텔 -0.2464** (-53.85)

건축연도

2016년 혹은 이후(준거집단)

2011년∼2015년 -0.0351** (-13.24)

2000년∼2010년 -0.0151** (-7.02)

1999년 혹은 이전 -0.0403** (-19.21)

<표 2> 이주거리에 따른 주택자가점유확률의 차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홍성효

66    https://doi.org/10.52344/hfr.2024.8.1.55

(1) (2)

한계효과 t-값 한계효과 t-값

주택 
속성

주거용 연면적

20m2 이하(준거집단)

20m2 초과∼40m2 이하 0.0863** (22.26)

40m2 초과∼60m2 이하 0.2503** (66.07)

60m2 초과∼85m2 이하 0.3689** (95.55)

85m2 초과∼100m2 이하 0.3793** (59.89)

100m2 초과∼130m2 이하 0.3842** (73.50)

130m2 초과∼165m2 이하 0.3697** (57.87)

165m2 초과∼230m2 이하 0.2602** (34.67)

230m2 초과 0.0669** (12.62)

카이자승 검정

H0: 시군구 간=광역시도 간 2.39 0.56

H0: 광역시도 간=권역 간 427.41** 336.64**

관측수 324,585 324,585

Pseudo R-squared 0.0052 0.1607

주: *와 **는 각각 5%와 1%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한계효과는, 독립변수들의 평균에서의 
한계효과가 아닌, 개별 관측치의 한계효과를 평균한 수치임.

<표 2> 계속

먼저, 열 (1)에서 이주거리 유형에 따라 주택자가점유확률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군구 
내 이주에 비해 시군구 경계를 넘는 이주에서 새로 이사하는 주택을 자가로 점유할 확률이 5.2%p만큼 
낮은 반면에 광역시도 간 경계를 넘는 이주에서는 해당 확률이 5.5%p만큼 낮고, 권역 간 경계를 
넘는 이주에서는 11.5%p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11) 이는 이주거리가 길수록 새로 이사하는 지역
의 주거환경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적어 해당 주택의 적정 가격수준 혹은 가격변화에 대한 예상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새로 이사하는 주택을 자가로 점유하기보다는 우선은 차가로 점유하
고자 할 것이라는 선행연구들에서의 결과와 일관된다. 

11) 다만, 시군구 간 이주에 있어 광역시도 내 이주와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는 이주 간 자가점유확
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이하지는 않은 반면에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는 이주에 있어 권역 
내 이주에 비해 권역 간 이주에서 자가점유확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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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점유형태는 이주하는 가구의 가구주 혹은 주택의 속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속성들에 따라 이주거리 유형이 체계적으로 다르다면, 열 (1)에서의 추정결과는 변수누락에 의한 
추정상의 오류를 포함하게 된다. 이를 고려해, 열 (2)에서는 이주하는 가구의 가구주와 주택의 속성을 
통제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주택자가점유확률에 대한 통제변수들의 관계는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가구주가 남성이거나 연령이 높거나 기혼이거나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에 
주택을 자가로 점유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해당 주택이 단독주택이거나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진 경우-이를테면, 건축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자가점유의 확률이 높으나 면적과 
자가점유확률 간에는 비선형의 관계가 나타난다. 면적이 클수록 자가점유의 확률이 처음에는 증가하
나 면적이 130m2를 넘으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주거리 유형에 따른 주택자가점유확률은 가구주와 주택의 속성이 통제되지 않은 열 (1)에서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시군구 내 이주에 비해 시군구 간 이주에서 자가점유확률이 유의하게 
낮지만 그 차이는 단지 0.4%p에 불과하다. 더욱이, 광역시도 간 이주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가 비록 
음(-)의 값을 갖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시군구 내 이주의 경우와 자가점유확률에서 차이
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권역 간 경계를 넘는 이주는 시군구 내 이주에 비해 자가점유확률이 
여전히 5.4%p만큼 낮고 이는 광역시도 간 이주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12) 

2. 이주 전 주택점유형태에 대한 통제

<표 3>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이주 전 주택점유형태를 통제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13) 열 (1)은 이주 직전 거주지에서의 자가점유 여부를 통제하지 않은 반면에 
열 (2)는 이를 통제하고 있다. 즉, 열 (1)의 경우 주택점유형태가 지속적이지 않거나 이주 직전의 
주택점유형태가 이주거리 유형과 관련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이주거리와 이주 직후의 주택점유형태 
간 관계의 추정이 편의(bias)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열 (2)에서의 결과는 이주 직전에 자가로 
주택을 점유한 경우에는 이주를 통한 새로운 거주지에서 자가로 주택을 점유할 확률이 23.1%p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열 (1)에서의 이주거리 유형에 따른 이주 직후 주택점유형태의 차이는 변수누락에 
의한 추정상의 오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주 직전에 차가로 주택을 점유한 경우에는 

12) 시군구 내 이주와 권역의 경계를 넘는 이주 간 주택자가점유확률에서의 5.4%p의 차이는 영국
을 대상으로 하는 Ha et al.(2021)에서의 결과인 50마일 이내의 단거리 이주와 50마일 초과의 
장거리 이주 간 차이(5.5%p)와 매우 유사하다.

13) 변수들의 기초통계는 부록의 <부록 표 1>에 제시되며,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된 가구주에 비해 
주거실태조사에 포함된 가구주가 평균적으로 연령이 높고 남성의 비중이 크며 학력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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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한계효과 t-값 한계효과 t-값

이주거리
유형

광역시도 내(준거집단)
광역시도 간 -0.005 (-0.43) -0.018+ (-1.77)
권역 간 -0.046** (-3.26) -0.073** (-5.26)

이주 직전 거주지에서 자가점유 0.231** (37.17)

가구(주) 
속성

남성 0.092** (11.87) 0.068** (9.47)
연령 0.008** (32.81) 0.005** (19.93)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준거집단)
중학교 졸업 0.057** (5.10) 0.044** (4.15)
고등학교 졸업 0.078** (7.24) 0.055** (5.36)
대학 졸업 0.088** (6.97) 0.054** (4.44)
대학원 졸업    0.034 (1.62) -0.001 (-0.05)

가구소득(백만 원/월) 0.029** (16.00) 0.023** (12.77)

주택 
속성

거처의 종류
일반단독주택(준거집단)
다가구단독주택 -0.387** (-30.91) -0.350** (-28.39)
영업겸용단독주택 -0.273** (-13.25) -0.246** (-12.42)
아파트 -0.125** (-11.94) -0.109** (-10.48)
연립주택 -0.019 (-1.30) -0.002 (-0.13)
다세대주택 -0.015 (-1.12) 0.0002 (0.02)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0.206** (-4.38) -0.190** (-4.47)
오피스텔 -0.172** (-6.52) -0.152** (-6.16)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 등 0.104* (2.18) 0.052 (0.95)
기타 0.172** (5.03) 0.153** (3.54)

건축연도
2018년 1월 이후(준거집단)
2015년∼2017년 0.002 (0.15) 0.008 (0.80)
2010년∼2014년 -0.008 (-0.80) 0.002 (0.20)
2005년∼2009년 0.0004 (0.03) 0.014 (1.29)
2000년∼2004년 0.034** (3.11) 0.046** (4.32)
1995년∼1999년 0.069** (6.53) 0.083** (7.96)
1990년∼1994년 0.028** (2.57) 0.046** (4.29)
1989년 이전 -0.034** (-2.82) -0.008 (-0.72)

주거용 연면적(m2) 0.006** (42.79) 0.005** (35.99)
관측수 26,393 26,393
Pseudo R-squared 0.2849 0.3261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한계효과는, 독립변수들의 평균에서

의 한계효과가 아닌, 개별 관측치의 한계효과를 평균한 수치임. 이주 전후 개별 광역시도에 대한 
더미변수들이 모든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이들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는 생략됨.

<표 3> 이주 전 주택점유형태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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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직후에도 차가로 주택을 점유할 개연성이 높고 이주 직전 자가점유자가 장거리 이주의 가능성이 
보다 크다면 이주 직전 주택점유형태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권역 간 이주의 이주 직후 자가점유에 
대한 영향은 과소 추정된다.14) 

자가점유의 경우 이주에 따른 거래비용이 차가점유의 경우에 비해 통상 높다. 따라서, 이직 등의 
사유로 근무지가 바뀔 때, 옛 직장과 새로운 직장 간 통근거리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자가점유자
는 이주를 꺼려하거나 이주하는 것에 소극적일 것이다. 다시 말해, 장거리 이주에서 자가점유자의 
비중이 보다 높을 것이다. 실제로, 이주 직후 자가점유에 대한 권역 간 이주의 한계효과는 열 (1)에서 
4.6%p의 감소로 열 (2)에서의 7.3%p 감소에 비해 감소의 폭이 작게 추정된다.

3. 권역 간 경계를 넘는 이주

본 논문에서 이주거리 유형 간 이주거리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시군구 내 이주에 비해 시군구 간 
이주가 보다 먼 거리를 이사하고, 시군구 간 이주에 비해 광역시도 간 이주가 보다 먼 거리를 이사하며, 
광역시도 간 이주에 비해 권역 간 이주가 보다 먼 거리를 이사할 것이라는 가정은 평균적인 이주거리에 
한정된다. 하지만, 실제로 일부 이주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단적으로, 전남의 구례군과 
경남의 하동군은 각각 호남권과 영남권에 해당하여 권역이 다르지만 서로 인접하기 때문에 이 두 
지역 간 이주는 경우에 따라 특정 시군구 내 이주에 비해 이주거리가 짧을 수 있다. 단순히 이주거리만
을 고려한 Ha et al.(2021)의 결과에 비춰 이러한 이주에서는 자가점유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이주에 있어 거리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경계를 넘는지에 대한 
여부 역시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15) 특히, 권역 간 지역성이 현저하게 상이하며 이러한 
지역성은 부동산거래에서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권역 간 경계를 넘는 이주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주택의 구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여 자가가 아닌 차가로 주택을 
점유하게 된다.

14) 차가에 비해 자가는 주택의 취득세가 발생하며, 부동산중개수수료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만일 
이주 직전 자가점유 여부와 권역 간 이주(즉, 장거리 이주) 간 상관계수를 라고 하면, 이주 직
후 주택을 자가로 점유할 확률,  = ( +  +  + 
 + )에서 이주 직전 자가점유 여부(즉, 

)가 누락되는 경우에 권역 간 이주 여부(즉, )의 계수는  
+ 가 된다.  < 0이고, 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  > 가 성립하여 <표 3>의 
열 (1)에서 권역 간 이주의 계수는 권역 간 이주시 이주 직후 자가점유확률의 감소에 대한 영향
(즉, 감소의 폭)을 과소 추정한다. 

15) 정보의 비대칭이 나타나는 지리적 측정 범위로서, Coval & Moskowitz(2001)는 거리를 고려
하는 반면에 Chinco & Mayer(2016)는 국가 간 경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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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연성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권역 간 경계를 넘는 이주들로 분석을 
한정하되 인접한 시군구 간 이주에서의 자가점유확률과 인접하지 않은 시군구 간 이주에서의 자가점
유확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주가 권역 간 경계를 넘는 경우에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이 주택의 자가점유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정도로 크기 때문에 권역 간 이주에서 
이주거리는 더 이상 주택의 자가점유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한 검증은 
<식 1>에서 이주거리 유형에 대한 더미변수들 대신에 이주가 인접한 시군구 간에 이뤄짐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추가하고 권역 간 경계를 넘는 이주에 한정하여 <식 1>을 추정함으로써 가능하다. <표 
4>는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결과(한계효과)를 보여준다. 분석은 편의상 강원
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다. 즉, 분석대상 이주는 수도권과 충청권 간 이주(12,849
건), 충청권과 호남권 간 이주(2,006건), 충청권과 영남권 간 이주(3,193건), 호남권과 영남권 간 
이주(1,979건)만을 포함한다. 첫 번째 열의 수도권-충청권 간 이주, 두 번째 열의 충청권과 호남권 
간 이주, 세 번째 열의 충청권과 영남권 간 이주, 마지막 열의 호남권과 영남권 간 이주 모두에서 
인접한 시군구 간 이주는 인접하지 않은 시군구 간 이주와 주택의 자가점유확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4>의 분석결과는 이주에 있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이 단순히 이주거리가 아닌 
지역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권역 간 경계를 넘는 이주의 경우에 보다 현저하게 커지며 이로 인해 이주를 
통한 주택의 자가점유확률이 낮아짐을 나타낸다. 즉, <표 2>에서의 결과는 강건하며(robust) 본 논문
의 가설이 실증적으로도 타당함을 제시한다. 

Ⅴ. 결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주택매물을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중개하는 다양한 부동산거래플랫폼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주택의 거래에 있어 주택 자체의 속성뿐만 아니라 인근 정주환경의 여건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인 반면에 이를 온라인으로 세세하게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는 이주거리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주거리와 주택점유형태 간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
로 분석한다. 이론적으로 전출지와 전입지 간 거리가 보다 길수록 전입지 주택시장에 대한 정보가 
보다 불확실할 것이며, 증가한 불확실성 하에서 위험-회피적 혹은 위험-중립적 소비자는 주택의 
점유형태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자가가 아닌 차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보다 클 것이다. 하지만, 이주를 
통한 주택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은 단순히 이주의 거리에 비례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출지와 
전입지 간 지역성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며, 권역 간 이주시 이러한 지역성의 차이가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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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클 것이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20% 표본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
면, 권역 간 경계를 넘는 이주는 시군구 내 이주에 비해 자가점유확률이 5.4%p만큼 낮다. 또한, 권역 
간 경계를 넘는 이주로 분석을 한정하는 경우 인접한 시군구 간 이주에 비해 인접하지 않은 시군구 
간 이주에서 자가점유확률이 명확하게 낮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주거리보다는 
권역 간 이주 여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에 보다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함축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주택정책은 국민의 안정적 주거를 우선시하며 주택의 자가점유비율은 통상 
주거안정성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에 해당한다. 한편,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권역 간 경계를 넘는 이주에서 주택시장 관련 정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주택의 
자가점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정책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부동산거래에서 공급자 혹은 중개인은 소비자에게 해당 부동산 관련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분석대상 권역

수도권-충청권 충청권-호남권 충청권-영남권 호남권-영남권

인접한 시군구 간 이주
0.0281 0.0462 0.0958 -0.0578

(1.45) (1.12) (1.60) (-0.92)

가구주 속성 √ √ √ √

주택 속성 √ √ √ √
인접한 시군구 평택시-아산시,

평택시-천안시,
안성시-천안시,
안성시-진천군,
안성시-음성군,
이천시-음성군,
여주시-음성군,
여주시-충주시

서천군-군산시,
부여군-익산시,
논산시-익산시,
논산시-완주군,
금산군-완주군,
금산군-무주군,
영동군-무주군

단양군-영주시,
단양군-예천군,
단양군-문경시,
제천시-문경시,
충주시-문경시,
괴산군-문경시,
괴산군-상주시,
보은군-상주시,
옥천군-상주시,
영동군-상주시,
영동군-김천시

무주군-김천시,
무주군-거창군,
장수군-거창군,
장수군-함양군,
남원시-함양군,
남원시-하동군,
구례군-하동군,
광양시-하동군,
여수시-남해군

관측수 12,849 2,006 3,193 1,979

Pseudo R-squared 0.2190 0.2052 0.1849 0.221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임. 한계효과는, 독립변수들의 평균에서의 한계효과가 아닌, 개별 관측치의 
한계효과를 평균한 수치임. <표 2>에서와 동일하게 가구주 속성과 주택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모형에 포함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이들의 추정결과는 표시되지 않음.

<표 4> 권역 간 경계를 넘는 이주들 가운데 인접한 시군구 간 이주와 인접하지 않은 시군구 간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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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과 주택거래 온라인플랫폼의 발달에
도 불구하고, 주택의 거래에 있어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를테면, 미국의 
부동산시장에서 중개업자의 인종차별적 태도는 백인과 흑인 간 거주지 격리를 야기하는 것으로 제시
된다(Yinger, 1986).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수요자의 이전 거주지에 따라 중개업자가 이들을 달리 
응대한다면, 즉 정보 제공의 범위와 정도가 다르다면 이주거리 유형에 따라 주택점유형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거래 대상 주택의 가격, 면적, 건축 이후 경과 연수, 인근 환경 등에 대한 
표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도 주택거래에 있어 정보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주거리와 주택점유형태 간 관계에 대한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는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전출지
와 전입지 간 지역성의 차이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전출지와 전입
지 간 실제 이주거리를 측정하여 향후 분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구단위 패널자료구축을 
통해 여러 시점에 걸친 이주와 주택점유형태의 변화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 둘 간의 관계에 관한 
동태적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거리 이주시 처음에는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을 
차가로 점유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의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자가로 점유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론적 개연성에 대한 관찰을 가능케 할 것이다. 주택의 점유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지역의 보다 다양한 특성들이 통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의 주택가격 혹은 가격 대비 전월세의 
비중과 같이 지역의 주택가격 시세가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향후 적절한 자료의 확보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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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주택점유 
형태

자기 집 0.572 0.495 0 1
전세(월세 없음) 0.187 0.390 0 1
월세(보증금 있음) 0.229 0.420 0 1
월세(보증금 없음) 0.009 0.093 0 1
사글세 또는 연세 0.003 0.059 0 1

이주거리
유형

광역시도 내(준거집단) 0.863 0.344 0 1
광역시도 간 0.082 0.275 0 1
권역 간 0.055 0.228 0 1

이주 직전 거주지에서 자가점유 0.361 0.480 0 1

가구(주) 
속성

남성 0.837 0.369 0 1
연령 56.1 13.9 20 1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준거집단) 0.087 0.283 0 1
중학교 졸업 0.108 0.310 0 1
고등학교 졸업 0.385 0.487 0 1
대학 졸업 0.389 0.488 0 1
대학원 졸업 0.031 0.173 0 1

가구소득(백만 원/월) 3.519 2.119 0 22

주택 
속성

거처의 종류
일반단독주택(준거집단) 0.083 0.276 0 1
다가구단독주택 0.148 0.356 0 1
영업겸용단독주택 0.020 0.141 0 1
아파트 0.594 0.491 0 1
연립주택 0.046 0.210 0 1
다세대주택 0.081 0.273 0 1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0.004 0.060 0 1
오피스텔 0.020 0.141 0 1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 등 0.002 0.039 0 1
기타 0.001 0.038 0 1

건축연도
2018년 1월 이후(준거집단) 0.092 0.290 0 1
2015년∼2017년 0.124 0.330 0 1
2010년∼2014년 0.147 0.354 0 1
2005년∼2009년 0.139 0.345 0 1
2000년∼2004년 0.128 0.335 0 1
1995년∼1999년 0.122 0.327 0 1
1990년∼1994년 0.128 0.334 0 1
1989년 이전 0.120 0.325 0 1

주거용 연면적(m2) 72.996 29.607 5 297

<부록 표 1> 주거실태조사 2020년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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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Distance and Housing Tenure Choice: 
Information Uncertainty on Local Housing 

Markets and Migration across Regions

Sung Hyo Hong*

Abstract

According to the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gration distance and 
housing tenure choice, the probability of occupying a housing unit as an owner is lower 
with a longer migration distance due to in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housing market at 
the destination. Furthermore,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at the insufficiency of 
information appears with the migration across the border of regions rather than simply 
depending on the distance of migration. In Korea, locality across regions has been obvious 
from the past and migration across regions does not occur frequently due to the 
heterogeneity across regions. As the uncertainty in the housing market increases, economic 
agents who have a risk-averse preference would become less likely to occupy the house 
as owners.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based on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20 from Korea Statistics, the likelihood of owner-occupancy from the migration across 
regions is lower than that from the migration within an area (i.e., city, county, or ward) by 
5.4 percentage points. Additionally, when the analysis is restricted to the migration across 
regions, the owner-occupancy rate does not exhibi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eral between migration among neighboring and remote areas. This implies that whether 
or not the migration crosses the border of regions is more important than how far the 
household migrates with respect to the drop in the owner-occupancy rate with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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